
부천시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
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

1. 심사경과
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 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○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2) 상정
  ○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2) 의결
2. 제안설명 요지
   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심 명 식)
 가. 제안이유

  ○ 2009년 1월 개  정인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 의 문성  효율

성을 높이기 하여 운  경험이 있는 법인  단체에 탁하고자 함.

   ∙ 탁 정시기 : 2009.  1월

   ∙ 탁 상시설 :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

  ○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민간에 탁함으로써

   ∙ 민간의 자율 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 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

행정능률 향상을 도모

   ∙ 문 인 운 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성 증

   ∙ 다양한 통체험학습 로그램의 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 나. 주요골자

  ○ 명    칭 :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

  ○     치 :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-2. 타스틱 스튜디오 내

  ○ 시설규모 : 한옥 9개동(공방 7동, 시 매장 1동, 화장실 1동)

   ∙ 부지면  : 3,766㎡( 타스틱 스튜디오 40,707㎡)

   ∙ 건축면  : 598.62㎡



질  의  내  용 답  변  내  용
 ○ 위탁시 공모에 의한 적정 위탁기관이

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
 ○ 공모에 의한 위탁기관이 선정될
    수 있도록 하겠음.

  ○ 시설 황

동  별 층  별 용   도 면 (㎡) 비고

계 598.62

공방 1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2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3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4동 1층 공방, 시실 65.61

공방 5동 1층 공방, 시실 65.61

공방 6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7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시 매장 1층 시 매장, 리실 132.30

화 장 실 1층 화 장 실 35.10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4. 토론요지
 가. 찬성토론
  ○ 없    음
 나. 반대토론
  ○ 없    음 
5. 심사결과
  ○ 원안의결(동의)
6. 소수의견
  ○ 없    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
  ○ 없    음



부천시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 탁 동의안

의  안
번  호 제340호 제출년월일 : 2 0 0 8 .  1 1 . 1 4 .

의  결
년월일

2008. 12. 22.

(제148회)
제  출  자 : 부  천  시  장

 

□ 제안이유

  ○ 2009년 1월 개  정인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 의 문성 

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운  경험이 있는 법인  단체에 탁

하고자함.

    ∙ 탁 정시기 : 2009.  1월

    ∙ 탁 상시설 :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

  ○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민간에 탁함으로써

    ∙ 민간의 자율 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 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 

행정능률 향상을 도모

    ∙ 문 인 운 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성 증

    ∙ 다양한 통체험학습 로그램의 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

□ 탁 시 설 황

  ○ 명    칭 : (가칭)무형문화재 공방거리

  ○     치 :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-2. 타스틱 스튜디오 내

  ○ 시설규모 : 한옥 9개동(공방 7동, 시 매장 1동, 화장실 1동)

    ∙ 부지면  : 3,766㎡( 타스틱 스튜디오 40,707㎡)

    ∙ 건축면  : 598.62㎡



  ○ 시설 황

동   별 층 별 용 도 면 ( ㎡ ) 비 고

계 5 9 8 .6 2

공방 1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2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3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4동 1층 공방, 시실 65.61

공방 5동 1층 공방, 시실 65.61

공방 6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공방 7동 1층 공방, 시실 60.00

시 매장 1층 시 매장, 리실 132.30

화 장 실 1층 화 장 실 35.10

□ 동 의  요구 내 용

  ○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 탁 진  리 조례」제4조 ③항에 따라 

( 가 칭 ) 무 형 문 화 재  공 방 거 리  민 간 탁 에  한  의 회 의  동 의 를 

받 고 자 함.

□ 탁 업 무  추진 계 획

  ○ 시의회 동의 ⇒ 민간 탁 차이행 ⇒ 시설물  자료 인계․인수 

⇒ 수탁기  운  개시


